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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한돈협경 제121-1호

시행일자 2022. 1. 13.

수 신 각 도협의회장 및 지부(회)장

참 조

제 목 제49차 대의원 정기총회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 요청

1. 도협의회장 및 지부(회)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.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
3. 이에 추가 대의원이 배정된 각 지부에서는 지부운영위원회를 통해

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대의원을 선출한 후 본회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4. 또한 경기·전남·경북도협의회장은 도내 회원수 10명 미만의 지회를 연

합하여 회원수 10명 이상이 될 경우 1명의 지회장(회원수가 많은 지회장, 동수

의 경우 연장자)을 대의원으로 선정하여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 마감일까지 본회에

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정기총회 일정

○ 일 시 : 2022년 2월 23일(수) *예정

※ 제1차 이사회(2/8) 결과에 따라 일시 변경 가능

나.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

1) 제출기한 : 2022년 1월 26일(수), 18:00 까지

2) 제출처 : 대한한돈협회 경영기획부 (팩스 : 02-581-976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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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본회 대의원 자격(본회 대의원선출규정 제3조)

가) 당연직 대의원

① 본회 임원, 도협의회장, 지부장

② 지회장은 해당지역 300두 이상 사육농가수가 20호 이하이면서 지

회 회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

나) 추가대의원

① 지부 회원 15명을 기준하여 15명 추가시마다 대의원 1명 추가

② 회원수 10명 미만인 지회의 경우 도협의회장이 도내 10명 미만의

타 지회와 연합하여 회원수 10명 이상이 될 경우 1명의 지

회장을 대의원으로 선정(회원수가 많은 지회장, 동수의 경우

연장자)한후 추가대의원 선출·명단 제출 마감일까지 본회 선거

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면

해당 지회장에게 대의원 자격 부여

              ※ 추가대의원 선출 지부 회원수 기준 : 2021년 9월말 기준

4) 대의원 배정 현황 : 208명

가) 임원 : 14명(지부장 겸직자 16명 제외)

나) 지부(회)장 : 194명(당연직 대의원 107명, 추가 대의원 87명)

구분
대의원

구분
대의원

계 당연직 추가 계 당연직 추가

경기도 35 13 22 전라북도 19 12 7

강원도 9 7 2 전라남도 19 14 5

제주도 12 4 8 경상북도 25 18 7

충청북도 10 9 1 경상남도 25 17 8

충청남도 40 13 27 합계 194 107 87

※ ‘지부(회)별 대의원 수 현황(2021. 9월말 기준)’ 첨부 참조

첨 부 : 1) 추가 대의원 명단 제출 공문 양식(예시) 각 1부.

2) 취임승낙서 1부.

3) 지부(회)별 대의원 수 현황(2021. 9월말 기준) 1부.

※ 첨부자료 양식 : 협회 홈페이지/지부소개/지부알림사항. 끝.

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




